
 

 
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 
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

 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, 2018년 1월 3일 
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디아이피

홀딩스㈜와의 소규모합병과 관련하여 반대의사 표시를 할 

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월 

4일 주식의 명의 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

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

지함을 공고 합니다. 

 

2017년 12월 19일 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-12 

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) 

주 식 회 사 두   산 

대표이사   이  재  경 

 

 

명의개서 대리인 

주식회사 KEB하나은행 

은 행 장   함  영  주 


